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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굴뚝TMS 개요

굴뚝TMS 역할 및 브랜드 정의굴뚝TMS 역할 및 브랜드 정의

굴뚝TMS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실시간 원격으로

관리하는 감시시스템(굴뚝원격자동감시시스템)

브랜드화 추진

- 모티브 : Clean(청정) + System(관리체계)

- 의 미 :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운영관리 체계

- 변 천 : 굴뚝TMS (Tele-Metering System,‘91~) 

(‘07 상표권 등록) 2006년 정부 10대 혁신브랜드 선정

굴뚝TMS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실시간 원격으로

관리하는 감시시스템(굴뚝원격자동감시시스템)

브랜드화 추진

- 모티브 : Clean(청정) + System(관리체계)

- 의 미 :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운영관리 체계

- 변 천 : 굴뚝TMS (Tele-Metering System,‘91~) 

(‘07 상표권 등록) 2006년 정부 10대 혁신브랜드 선정

굴뚝TMS 체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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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스템 전송시스템 관제시스템

최종 배출구의
오염물질 농도와
배출 가스량을 측정

측정값을 데이터화
하여 단위굴뚝별로
취합하여 관제센터로
전송

정보의 저장 및
통계분석을 통한
정보 활용
(감시 및 제어)

• 시료채취장치

• 전처리설비

• 측정기기

• 시료채취장치

• 전처리설비

• 측정기기

• 전송기기

(D/L, FEP, 모뎀)

• 통신회선

• 전송기기

(D/L, FEP, 모뎀)

• 통신회선

• H/W, S/W

• 경보장치

• Network 감시

• H/W, S/W

• 경보장치

• Network 감시

측정기기

Data Logger
FEP

Data 전송설비

자료수집장치

굴뚝TMS 관제센터 환경부, 행정기관

행정자료 제공

산소, 유량,
온도(소각로

출구온도 포함)

먼지, SO2, NOx,
HCl, HF, 
NH3,  CO

시스템의 구성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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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수립(굴뚝TMS)

법·제도 개선

대기정책수립(굴뚝TMS)

법·제도 개선

환 경 부환 경 부

사업장 측정자료의 수집 분석

수집된 자료의 유관기관 제공

기술검토심의회 운영

사업장 측정자료의 수집 분석

수집된 자료의 유관기관 제공

기술검토심의회 운영

한국환경공단(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관제센터)

관제센터 설치 운영관제센터 설치 운영

사업장 기술지원사업장 기술지원

대상사업장 지정

측정기기 부착 및 개선 지시

배출업소 지도 단속

대상사업장 지정

측정기기 부착 및 개선 지시

배출업소 지도 단속

지 자 체지 자 체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측정기기부착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측정기기부착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사 업 장사 업 장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측정기기 정도관리측정기기 정도관리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신규·개선사업장 통합, 정도확인시험 실시

비정상 자료에 대한 사업장시설점검

신규·개선사업장 통합, 정도확인시험 실시

비정상 자료에 대한 사업장시설점검

기관별 역할기관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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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제센터 및 관할 사업장 현황

(2013.12말)

관제센터 사업장 굴 뚝 측정항목

합 계 569 1,476 3,587

굴
뚝
T
M
S

소 계 414 1,036 2,617

수도권 24 32 117

영남권 177 412 1,005

호남권 93 233 672

충청권 120 359 873

수도권(총량) 155 440 970

충청권(대전)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순천)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영남권(울산_경남권지역본부)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수도권(분당)
- 인천, 경기, 강원

총량관리(서울)
- 서울, 인천, 경기

통합관제센터
(CleanSYS, 총량)

전국 굴뚝TMS 운영현황전국 굴뚝TMS 운영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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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배출시설 부착 굴뚝수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비율
(%)

합 계 1,476 100 472 412 233 359

발전시설 338 22.9 128 91 51 68

소각

시설

사업장 236 16.0 73 66 48 49

생 활 139 9.4 60 36 16 27

의 료 20 1.4 5 9 2 4

시멘트소성 86 5.8 - - 2 84

소 결 로 12 0.8 - 4 5 3

유리용해시설 57 3.9 12 8 7 30

일반보일러 125 8.5 83 15 20 7

화학제품제조 52 3.5 - 34 14 4

금속용융제련시설 104 7.0 12 54 11 27

기 타 307 20.8 99 95 57 56

전국 굴뚝TMS 부착사업장 현황 (2013.12.31 기준)전국 굴뚝TMS 부착사업장 현황 (2013.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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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추진경위 및 제도적 근거

1984.11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수행한 울산ᆞ온산 이주대책 용역의

결과보고서에서 (주)유공 등 32개 사업장에 설치를 최초로 건의

울산ᆞ온산산단 특별대책지역 지정(ʻ86.3) 및 종합대책 고시(ʻ87.2)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근거 마련

* 설치명령 : 울산ᆞ온산산단 31개 사업장(ʼ88.7) ᆞ42개 사업장(ʼ91.5 추가부착) , 여천산단 18개 사업장(ʼ89.7) 　

울산 및 여수지역 굴뚝TMS 전산실 설치 추진(ʼ91~ʼ92)

* 울산과 여수지역 전산실과 사업장 측정기기 On-line화하여 24시간 데이터 추진체계 구축완료(ʼ92.9)

※ 전국 4개 권역 관제센터 통합감시체계 구축 : 호남권(’98), 영남권(’99), 수도권(’01), 중부권(’02)

구 분 2001.12.31 2003.12.31 2005.12.31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1종 사업장 ○

2종 사업장 ○

3종 사업장 ○

대기환경
규제지역

1종 사업장 ○

2종 사업장 ○

3종 사업장 ○

기타지역

1종 사업장 ○

2종 사업장 ○

3종 사업장 ○

굴뚝TMS 

대상 사업장

확대 추진

(대상 사업장 및

부착시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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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부착 근거측정기기 부착 근거

측정기기의 부착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90조 제3호)

※ 시행령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시행령 별표3 (부착대상, 부착면제, 부착유예 관련)

-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시행일: ʻ13. 5. 24)

※ 시행령 제17조제3항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7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시행령 제17조제1항)

-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ᆞ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 부착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법 제32조제4항)

-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지켜야 함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9)

- 적 산 전 력 계 :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 부착

임의로 조작할 수 없게 봉인

- 굴뚝 자동측정기기 : 구조 및 성능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정도검사를 받아야 함

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여야 함

부착대상 측정기기 종류 및 운영관리부착대상 측정기기 종류 및 운영관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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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시행령 제17조제5항)

- 부착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1종 ~ 3종 사업장

- 부착대상 배출시설 (별표 3)

: 소각시설 등 59종 배출시설

- 측정 항목 (별표 3)

ᆞ 오염물질 7종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불화수소, 염화수소)

ᆞ 비오염물질 : 3종 (산소, 유량, 온도)

※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측정항목이 상이하고, 비오염물질인 온도와 유량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부착하고, 산소는 연소시설 등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에만 부착

- 부착 시기(별표 3)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

※ 사업장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법 제30조제1항)

부착대상 사업장 및 대상시설 등부착대상 사업장 및 대상시설 등

9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및 허용기준 현황(시행령 별표 3, 시행규칙 별표 8)

폐기물 등 소각분야 관련항목(사례)폐기물 등 소각분야 관련항목(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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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 (시행령 별표 3 제2호)

-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면제에 한함)

- 보일러로서 6월 이내 사용연료를 청정연료로 변경예정인 시설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 (허가증 등 명시 시설)

- 부착대상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예정인 시설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 및 유예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 및 유예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유예 (시행령 별표 3 제3호)

- 기존 시설이 종 변경으로 부착대상시설이 된 경우

※ 직전 1년간 매월 1회 이상 자가측정 값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항상 측정된 시설

 (유예기간)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기준이상 배출시 6개월 이내 부착)

11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금지사항(법 제32조제3항)

-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는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90조)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위반 시 : 과태료 200만원(법 제94조)

사업장 금지사항 및 제재조항사업장 금지사항 및 제재조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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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2-가)

※ [주의사항]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은 6)가) 및 나)의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삭제, 2013.2.1.>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 36)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 36)

13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시행규칙 별표8 제3호)

- 자동전송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판단은 매 30분 평균치를 기준

- 행정처분 대상 판단 :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2-나)

※ [주의사항] 측정기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및 측정값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없이 조업정지 처분<처분강화, 2013.2.1.>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 36)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 3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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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굴뚝TMS의 주요 성과분석

[굴뚝 수 비율] [배출량 비율]
1종~3종 배출사업장의 굴뚝TMS 부착 및 배출량 관리 현황

- ′12년 기준으로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3종) 3,791개 중에서

굴뚝TMS 부착 사업장 수는 562개로 14.8%1) 에 해당(굴뚝 수 비율 : 4.6%)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3종) 기준으로는 ʻ12년 기준 전체 배출량 489,480톤2) 중에서

굴뚝TMS 부착시설의 배출량은 414,311톤3) 으로 전체 배출량의 84.6%를

굴뚝TMS로 실시간으로 상시 관리

※ 자료출처 : 1~2) 국립환경과학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2012년) [hppt://sodac.nier.go.kr]

3) 한국환경공단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 2012년)

대기오염물질의 합리적인 배출원 관리대기오염물질의 합리적인 배출원 관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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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구 분
오염물질 배출량(톤)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502,798 421,597 403,618 392,119 395,539 385,071 404,596 401,322 411,936 428,194

먼지 7,893 7,160 6,921 7,037 7,527 7,118 7,836 8,100 7,755 7,683

SO2 158,035 108,245 114,577 117,925 118,653 110,252 118,563 118,157 122,059 129,607

NOx 336,870 306,192 282,120 267,157 269,359 267,701 278,197 275,065 282,122 290,904

증감율(%) - -16.1% -4.3% -2.8% 0.9% -2.6% 5.1% 0.8% 2.6% 3.9%

구분
오염물질(먼지, SO2, NOx)의 배출량(톤)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굴뚝수 788 864 892 1123 1280 1336 1420 1454 1451 1476

배출량 502,798 421,597 403,618 392,119 395,539 385,071 404,596 401,322 411,936 428,194

굴뚝당 배출량 638 488 452 349 309 288 285 276 284 290

증감율(%) - -23.5% -7.3% -22.8% -11.5% -6.7% -1.1% -3.1% 2.9% 2.1%

굴뚝TMS 부착으로 대기질 개선(오염물질 배출량 감소)굴뚝TMS 부착으로 대기질 개선(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단위 굴뚝당 오염물질 배출량 현황(ʻ04 대비 55% 감소)

※ 자료출처 : 굴뚝원격감시체계 연간 결산자료(한국환경공단)

16

단위 배출시설당 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굴뚝TMS 부착으로 대기질 개선(오염물질 배출량 감소)굴뚝TMS 부착으로 대기질 개선(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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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굴뚝TMS의 기여도 측정

- 굴뚝TMS 제도의 정착단계부터 장기 가동ᆞ전송 사업장은 약 190개 사업장과

약 500개 굴뚝으로, 이들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ʻ04년 대비 30.5% 감소로

굴뚝TMS부착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특별대책지역(울산ᆞ온산산단, 여수산단)의 대기질 개선

- 울산ᆞ온산 및 여수 대기특별대책지역의 굴뚝TMS를 적용한

굴뚝 수는 ʻ04년 대비(ʼ13년 기준)  각각 22%(울산ᆞ온산),  27%(여수) 증가하였으나, 

오염물질 배출량은 ʻ04년 대비(ʼ13년 기준) 각각 3%(울산ᆞ온산),  16%(여수) 감소하였음.

굴뚝TMS 부착으로 대기질 개선(오염물질 배출량 감소)굴뚝TMS 부착으로 대기질 개선(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 자료출처 : CleanSYS 15년 대기환경정책 성과와 과제(2011, 환경부)

18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로 사회적 비용 절감 (약 5,700억원)
- 부착대상 사업장이 ʼ04년 대비 78% 증가(ʻ 04년 319개  ʻ13년 569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ʼ04년 대비 14.6% 감소(오염물질 감소량 : 73,747톤)

년도 배출량합계(톤) 먼지 SO2 NOx CO HCl HF NH3

'04년 504,369 7,893 158,035 336,870 1,182 356 2 31

'05년 422,442 7,160 108,245 306,192 535 289 0.1 21

'06년 404,468 6,921 114,577 282,120 510 323 0.1 17

'07년 392,930 7,037 117,925 267,157 455 338 0.1 18

'08년 396,705 7,526 118,654 269,360 721 422 0.3 24

'09년 386,936 7,118 110,252 267,701 1,263 575 0.5 27

'10년 407,058 7,836 118,563 278,197 1,830 621 0.2 12

'11년 403,872 8,110 118,157 275,065 1,936 606 0.4 7.2

'12년 414,311 7,755 122,059 282,122 1,844 527 0.3 2.8

'13년 430,622 7,683 129,607 290,904 1,928 498 0.3 2.0

'04년 대비
배출량

73,747 (▽)  210 (▽)  28,428 (▽)  45,966 (▲) 746  (▲) 142 (▽) 1.7 (▽) 29

사회적 비용
절감액(백만원)

576,229 5,636 262,476 314,040 - 5,923 - - -

※ 한국개발연구원 배출량당 사회적 비용(원/Kg)
- 먼지 : 26,837원, SO2 : 9,233원, NOx : 6,832원, CO : 7,940원

사회적 비용 절감사회적 비용 절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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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생산원가 절감 (연간 약 5,000억 원)

-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으로 생산공정(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공정개선, 관리 강화 등 최적화 운영 가능

- 측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비용 또는 운영비용을 절감한 우수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간 약 5,000억 원의 경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료출처 : CleanSYS 15년 대기환경정책 성과와 과제(2011, 환경부)

배출업소 지도ᆞ단속 행정비용 절감 (연간 약 50억 원)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를 담당 공무원이 연간 4회를 점검

(수동측정 및 지도 점검 등)한다고 가정할 경우 굴뚝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인력의

인건비 연간 약 50억 원 절감

※ 자료출처 : CleanSYS 15년 대기환경정책 성과와 과제(2011, 환경부)

사업장 생산원가 및 행정비용 절감사업장 생산원가 및 행정비용 절감

20

　

ISO 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운영(ʻ07년)

- 국제공인인증을 통한 신뢰도 제고 및 환경산업 기술력 선도로 국가경쟁력 향상 기여

※ ISO 9001 인증 갱신 :  ʻ13. 9. (3년간 인증 유효)

굴뚝TMS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환경관리 정책의 확산

-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의 도입

　※ 굴뚝TMS의 성공적인 구축과 기 구축된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인프라를 활용한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의 도입 및 정착

- 수질원격감시체계(수질TMS) 정책의 도입

　※ 굴뚝TMS의 성공적인 구축으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배출 사업장의 방류수질을 실시간 관리·점검하는

수질TMS 정책을 도입

원격감시체계를 활용한 환경감시 기능확대원격감시체계를 활용한 환경감시 기능확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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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각시설 운영현황 분석(TMS 관련)

국내 소각시설 변천 및 구성 현황국내 소각시설 변천 및 구성 현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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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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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60%)

의료 폐기물
(5%)

국내 소각시설 배출구 수 증감(최근 10년간) 국내 소각시설 구성(2013)

굴뚝 수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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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각시설 배출현황국내 소각시설 배출현황

23

생활 폐기물
(20%)  

사업장 폐기물
(74%)

의료 폐기물
(6%)

소각시설의 오염물질배출 및 운영 현황(최근 10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 현황
(2013년 소각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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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초과건 비율(소각)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현황(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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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발전시설, 272,420톤/년) 16%

(시멘트 소성ㆍ냉각, 68,981톤/년)
(소결로, 42,859톤/년)

(기 타, 46,544톤/년)
※ 보일러, 유리용융/용해시설, 소각시설, 

금속용융제련시설, 화학제품제조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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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2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배출오염물질별 평균 농도(최근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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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09~) 총 적발 수 : 11건

※ 언론보도, 내부고발, 합동점검 등

조작유형 분석

- 배출시설 : 소각시설 100%

※ 폐기물처리업(82%), 종이제조업(18%)

- 조작방법

ᆞ 측정기기 설정값 조작 8건(73%)

ᆞ 외부공기 유입에 따른 희석측정 2건(18%)

ᆞ 전류변환기로 측정값 변조 1건(9%)

그간 측정기기 조작사례 분석그간 측정기기 조작사례 분석

25

CleanSYS 조작유형 분석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36 2-나)

행정처분기준 강화행정처분기준 강화

26

개정 예정
(강화)

<처분강화, 2013.2.1.>

자동전송배출시설에서 CO 항목의 행정처분 대상 선정기준 완화(검토 中)

(시행규칙 별표8 제3호)

※ (현행) 30분 평균자료에 대한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 초과시

행정처분기준 완화행정처분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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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굴뚝TMS 관리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향

27

굴뚝TMS 관리정책 시행효과굴뚝TMS 관리정책 시행효과

수작업 측정수작업 측정

안전사고 위험 및 비과학·비효율안전사고 위험 및 비과학·비효율

연간 1~4회 비연속 측정연간 1~4회 비연속 측정

사후규제 및 대기관리의 한계

문제점 발견 곤란

사후규제 및 대기관리의 한계

문제점 발견 곤란

담당공무원과 사업자의 직접접촉담당공무원과 사업자의 직접접촉

사업자와의 결탁 우려사업자와의 결탁 우려

자동·원격 측정자동·원격 측정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의 과학화·효율화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의 과학화·효율화

24시간 실시간 측정·관리24시간 실시간 측정·관리

예·경보제를 통한 오염사고 사전예방

문제점 신속발견 및 능동적 조치

예·경보제를 통한 오염사고 사전예방

문제점 신속발견 및 능동적 조치

담당공무원의 사업장 방문 불필요담당공무원의 사업장 방문 불필요

행정처리의 투명성 확보행정처리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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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TMS 시행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구축

- 배출시설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확인하며 공정을

제어함으로써 연료(원료)의 적정 운영 및 방지시설의 최적상태 유지 등으로

배출사업장의 운영경비 절감

환경오염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선도

- 굴뚝TMS 관리체계의 성공적인 구축과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의 도입, 수질TMS 제도의 도입 등 환경오염물질

관리체계 선진화에 기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 선진화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28

　

일부 사업장 측정기기 측정데이터 조작 사례 발생

- 일부 영세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절감 및 환경영향평가기준 준수 등을 위해

측정기기 측정값을 조작하는 사례 발생

- 극히 일부 사업장이지만 굴뚝TMS 운영 체계가 측정데이터의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됨을

감안할 때 대국민 신뢰성 훼손 우려

굴뚝TMS 측정기기 국산화 보급률 미흡

- 현재 국내에 설치된 먼지, NOx 등 오염물질 측정기기는 3,538대로서 10개국에서 제작

되었으며, 독일 제품이 1,880대(53.1%)로 가장 많고 일본(17.8%), 프랑스(12.6%), 

한국(11.2%), 미국(3.0%) 순임 (2012년 12월 기준)

- 국산 측정기기의 점유율은 11.2%로 총 보급대수 394대 중에 먼지 및 HCl 항목이

355대(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SO2, NOx 등의 가스상 측정기기의

개발 및 보급이 미흡함

굴뚝TMS 관리정책 시행 중 발생 문제점(개선과제)굴뚝TMS 관리정책 시행 중 발생 문제점(개선과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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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뚝원격감시체계 시스템 선진화 및 고도화(신뢰성 강화 포함)

- 굴뚝TMS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 디지털화 성공적 정착

※ IT기술의 발전 및 측정값 신뢰성 증진을 위해 측정기기의 통신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ㆍ 1단계(먼지, 유량, 산소 측정기기) : ʼ13.1017부터 시행(교체분 부터, 5년후 전면시행)

ㆍ 2단계(가스상오염물질 측정기기)  : ʻ14.10.17부터 시행(교체분 부터, 5년후 전면시행)

- 측정기기의 고장상태 또는 이상이 있는 상태로 전송하는 사업장의 전송자료에 대한

자동검색, 농도 추이분석 및 신속한 자료제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관리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QA(Quality Analysi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정상자료를 실시간

검증으로 적기의 사업장 개선 유도

굴뚝자동측정기기 국산 개발 촉진 및 보급 확대

- 국내 측정기기 제작업체의 해외수출 지원 노력 등

※ 굴뚝TMS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보전 정책의 우수성 홍보 및 영세한 국내 측정기기

제작 업체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국제환경보호전시회에 동반 참여

- 굴뚝TMS 관리체계 해외진출(사우디 등)을 통한 국산 환경산업의 해외 동반진출 추진

시스템의 선진화 및 고도화시스템의 선진화 및 고도화

30

　굴뚝TMS 설치대상 확대방안 연구 (굴뚝TMS 대상 사업장 확대)

- ′12년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3종) 3,791개 중

굴뚝TMS 부착 사업장 수는 562개로 14.8%에 해당

- 전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89,480톤( ʻ12년, SEMS)  중 굴뚝TMS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은 414,311톤(ʻ12년, TMS)으로 84.6%에 해당

- 굴뚝TMS 설치 사업장내의 오염물질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측정기기 미설치 굴뚝 등에 대하여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필요시) 굴뚝TMS 설치 사업장을 4~5종 사업장으로 확대 방안 연구

굴뚝TMS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굴뚝TMS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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